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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5 154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

제346조(조립도)

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

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

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·말뚝·버팀대 및 띠장 

등 부재의 배치·치수·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

명시되어야 한다.

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제349조(작업중지 및 피난) 

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

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

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.

2. 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

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

3.  장전구(裝塡具)는 마찰·충격·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

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

4. 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·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

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

3. 부재의 접속부·부착부  

    및 교차부의 상태

4. 침하의 정도

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

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

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

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

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. 31.>

5. 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

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

목의 사항을 따를 것

가. 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

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

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

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

나. 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

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

지 않도록 할 것

6. 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

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

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(導通)시험을 할 것

제348조(발파의 작업기준) 

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

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

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

않도록 할 것

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 

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

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

즉시 보수하여야 한다.

1. 부재의 손상·변형·부식·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

2. 버팀대의 긴압(緊壓)의 정도




